사채보증약정서 변경이력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

	변경조항
	항 목
	개정 전
	개정 후
	비 고
	기존고객

적용여부

	약관변경일자 : 2013. 7. 1



	제3조
	보증료 등
	①~② (생략)
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

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
④ (생략)
	①~② (변동없음)
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%의 율로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

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
④ (변동없음
	윤년 이자
계산법 변경
	적용

	제12조
	구상과 
지연배상금
	① (생략)
② 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,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
	① (변동없음)

② 을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,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	윤년 이자
계산법 변경
	적용

	제14조
	진술 및 보장, 
사전구상채무의
 발생 등
	① (생략)

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
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
3.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
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.
(이하생략)

	① (생략)

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1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
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
3.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
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.
(이하생략)

	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 2항 삭제에 따른 조문변경
	

	약관변경일자 : 2014. 5. 7.

	제4조
	사채의
발행조건
	6. 사채의 이율 :
가. 고정금리인 경우

사채발행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

연    %로 합니다

나. 변동금리인 경우

한국증권업협회가 산정ㆍ공시하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영업일의 91일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(CD)의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 %를 가산한 율로 합니다.
	6. . 사채의 이율 :
가. 고정금리인 경우

사채발행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
연    %로 합니다

나. 변동금리인 경우

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산정ㆍ공시하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영업일의 91일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(CD)의 최종호가수익률에 가산금리 %를 가산한 율로 합니다.
	용어 명확화, 기관명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

	적용


